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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

1  가상상품 명칭 인정 여부

▪ 포괄명칭인 ‘가상상품(Virtual Goods)’ 자체를 제외한 ①가상상품+기존 
상품명칭, ②구체적 현실상품의 가상상품 명칭 인정

◦가상상품(Virtual Goods)과 관련하여 ①가상상품+기존 상품명칭, ②구체적

현실상품의 가상상품 명칭은 상품명칭으로 인정

< 예시 >

구분 상품류 출원상품 명칭인정여부 보정예시

1 9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상품 불인정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류

2 9
가상상품이 기록된 

컴퓨터 프로그램
불인정

①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

컴퓨터 프로그램
②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

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
3 9 가상의류 인정 -

2  가상상품 분류

  가상상품의 단일 상품류 분류

◦가상상품은 (9류)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과는 속성 등이

다르고, 국제적으로도 9류에 출원등록하고 있으므로, 9류로 분류

  가상상품의 세부 상품별 유사군 코드 신설

◦가상상품이 단일 유사군 코드로 부여되는 경우 소수의 출원인에

의해 상표가 선점되어 현실상품의 상표권자의 상표선택 범위가

좁아질 우려가 있어,

-가상상품을 분리하여 가상상품만의 별도 유사군 코드를 신설하여 분류*

* 가상상품을 G5207XX로 하고, 도ㆍ소매업과 유사한 세부상품별 유사군 부여

⇒ (예) 신발: G270101, 가상신발 G520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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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예시 >

구분 상품류 출원상품
명칭

인정여부
유사군코드

1 9 가상의류/가상모자/가상신발
불인정

(분리보정)

①가상의류(G520743, G520745)
②가상모자(G520745)
③가상신발(G520727)

2 9
가상 제품 즉 온라인 가상 

세계에서 사용하는 신발
인정 G520727

3 9
다운로드 가능한 

가상의류
인정 G520743, G520745

4 35
다운로드 가능한 

가상의류 온라인 소매업
인정 S2052

5 35
가상 의류 및 가상신발 

소매업

불인정

(분리보정)

①가상의류 소매업(S2052)
②가상신발 소매업(S2052)

-다만, ‘가상상품’과 기존의 상품명칭이 결합된 경우 종전 상품명칭에

준하여 상품분류*

* 결합된 상품이 “소프트웨어”인 경우 용도별로 구분하고, 종전의 상품분류

(유사상품 심사기준 §11②)와 같이 유사여부 판단

< 예시 >

구분 상품류 출원상품
명칭

인정여부
유사군코드 비고

1 9
가상의류가 기록된 가상세계 

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
인정 G390802

게임

소프트웨어

2 9
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

컴퓨터 프로그램
인정 G390802

응용

소프트웨어

※예
 시

9류, G390802

비유사

9류, G390802

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

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

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

컴퓨터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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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가상환경(메타버스)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]

※ 메타버스 등 가상환경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은 온라인 또는 인터넷과 유사하게 

가상환경을 수단으로 하는 종전의 서비스 제공형태이므로 서비스 제공목적에 따라 

상품 분류

< 예시 >

구분 상품류 출원상품 유사군코드 비고

1 35
메타버스를 이용한 가구 

판매대행업
S2026

가구 판매대행업

(35 S2026 )

2 35
가상세계(메타버스)에서 

광고대행업
S0101

광고대행업

(35 S0101)

3 41
가상환경(메타버스)을 이용한 

음악공연업
S110101

음악 공연업

(41 S110101)

3  가상상품 유사 판단

▪ 비유사한 가상상품이지만 유사군코드는 동일한 경우 도・소매업의 상품 
유사판단 기준 준용 

▪ 가상상품과 현실상품간에는 비유사 판단

  가상상품 간 유사판단

◦가상상품은 사용실태상 일부 유사한 속성을 가지나, 수요자의

상품 출처 인식은 현실상품을 따르므로 이에 대한 속성을 반영하여

현실에서 비유사한 가상상품 간에는 ①비유사로 추정하고,

- 상품에 따라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②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

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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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유사군 코드 상이

※예시

9류, G520727 가상신발

비유사

가상의류 9류, G520743, G520745

 

현실상품 : 신발 G270101 현실상품 : 의류 G430301, G450101, 
G450102, G4502, G4503, G450401, 
G4513 

②유사군 코드 동일

※예시

9류, G520745 가상바지

유사

가상의류 9류, G520743, G520745

 

현실상품 : 청바지 G450101

※예시

9류, G520745 가상보호헬멧

비유사

가상의류 9류, G520743, G520745

 

현실상품 : 보호헬멧 G450502

  가상상품과 현실상품간 유사판단

◦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과 주요 외관 등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

사용실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․판결례 형성 전까지 비유사 추정

※예시

9류, G520727 가상신발

비유사

신발 25류, G270101

 

* 주지․저명한 상표 등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․혼동 발생 우려가 있는

경우제34조제1항제11호(혼동가능성) 및제12호(수요자기만) 적용


